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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와 직무만족:
시차출퇴근제와 스마트워크제를 중심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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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란 정형화된 근무형태에서 벗어나 근무시간, 근무장소, 근무형태를 다양화하는 

조직관리 전략이며,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부문에 도입･활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연근무제가 조직구성원에게 주는 효과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는 일부

를 제외하고는 아직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연근무제 중 우리나라에서 가

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차출퇴근제와 스마트워크제를 중심으로, 유연근무제가 공

무원의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살펴본다. 안전행정부와 농촌진흥

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실증 분석의 결과, 시차출퇴근제는 직원의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스마트워크제는 직무만족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스마트워크제, 직무만족

Ⅰ.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의 연 평균 근로시간은 OECD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낮

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 하지만 이러한 장시간의 노동시간과 낮은 노동생산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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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근무형태의 유연성(flexibility)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

는 산업화 이후 여성 고용률의 증가에 따른 출산율 감소를 경험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을 지원해왔다. 이미 유럽연합(EU)은 가족 친화적 정책

(family-friendly workplace programs)이 정착단계에, 미국과 일본은 확산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며(장현주･최무현, 2009), 제도의 성과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

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 인구는 감소하는 한편, 여성의 경제활

동 참여로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일과 가정의 갈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직장인들이 일과 가정 모두를 중요하게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

(work-family balance)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2010년부터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에서는 

유연근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유연근무제(flexible work arrangements)란 

정형화된 근무형태에서 탈피하여 근무시간, 근무장소, 고용형태를 다양화하는 조직관

리 전략으로(안전행정부, 2010b), 최근에는 스마트워크 센터, 시간제 공무원, 경력단

절여성 중심의 시간제 일자리 등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외국의 연구에서는 구성원의 사기진작, 결근율의 감소, 이직률의 감소, 일과 가정

의 양립 등 유연근무제의 긍정적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가 주를 이루고 있다(Pierce & 

Newstrom, 1983; Bond et al., 2004; Facer & Wadsworth, 2008; Saltzstein et 

al., 2001; Lambert et al., 2008; Ezra & Deckman, 1996). 하지만 유연근무제가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기여한다는 결과가 있는 반면(Erza & Deckman, 1996; 

Scandura & Lankau, 1997; Stavrou, 2005),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한 유연근무제의 유형 및 조사대상에 따라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

을 가져온다는 주장(Bond et al., 2004; Balterss et al., 1999; Allen, 2001)이 있

는 반면,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Pierce & Newstrom, 

1983; McGuire & Liro, 1986; Facer & Wadsworth, 2008). 국내의 경우, 유연근

무제가 공공부문에 도입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정의, 유형, 해외사례와의 

1) 우리나라는 연 평균 근로시간이 OECD 평균보다 34%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43%에 불과하며, 출산율(1.15명)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안전행정

부, 2010a). 2010년 현재, 연평균 1인당 근로시간이 2,193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최장시

간을 기록하고 있는데, OECD 평균(1,749시간)과는 444시간의 차이가 있으며,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네덜란드(1,377시간)와는 816시간이 차이가 난다. 반면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

은 57,204달러로 하위권에 속하고 있어 최장 노동시간에 비해 낮은 노동생산성을 보인다

(OECD, 201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a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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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활성화 방안 등 주로 탐색적 수준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양건모, 

2010; 박세정, 2012; 배귀희, 2011; 장현주･최무현, 2009; 유계숙 외, 2008) 유연

근무제의 성과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근무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성과중심의 근무체제를 

만들기 위해 활용되고 있지만, 반드시 이러한 목표에 부합되는 성과를 가져온다고 확

신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유연근무제가 공공부문에 본격적으로 도입･시행된 지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에 바탕을 두고, 이 연구에서는 유연근무제의 활용이 공공부문 조직구성원의 직무만

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직무만족은 조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이 연구

의 결과를 통해 공직사회에서의 유연근무제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

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가족친화정책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요구와 개인 또는 가족의 요구 간에 균형, 통합을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인 가족친화정책(Family-Friendly Policy)은 198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

에서 중요시되기 시작했다(Smith & Waltman, 2006).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 독

일, 호주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가족친화정책이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 가족친

화정책은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의미에서 일과 삶의 균형정

책(Work-Life Balance Policy)으로 불리기도 한다.2) 넓은 의미의 가족친화정책은 

의료보험, 유급휴가, 안정된 직장, 적절한 보수 등 전통적인 혜택의 부여를 포함한다

(Kingston, 1990).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족친화정책은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조화

시키는 것을 돕는 개인화된 정책을 직장이 제공한다고 근로자가 인식하도록 하는 것

2) 영국에서는 가족친화정책의 명칭을 일-생활 균형정책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Dex & 

Smith, 2002), 미국의 경우, 가족친화제도는 유연근무제도, 돌봄관련 휴가, 자녀양육 및 노

인돌봄 지원제도, 근로자의 건강/경제적 지원 등을 포괄한다(Galinsky et al., 2004; 한국여

성정책연구원, 2011b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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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의된다(Frye & Breaugh, 2004). 

Cayer(2003)는 가족친화정책이 유연근무제, 가족돌봄, 근로자 보조, 법적 보조 등

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Meyer et al.(2001)은 유급병가, 산후휴가, 자녀보육, 재택

근무, 작업공유 등으로 설명한다. 또한 den Dulk(2005)는 유연근무제도, 휴가제도, 

자녀양육 지원제도 등을 가족친화정책에 포함시킨다. Evans(2000)에 의하면, 가족친

화정책은 휴가제도, 근로조건의 변화, 자녀양육 그리고 노인돌봄을 위한 실제적인 지

원, 관련 정보제공과 훈련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더하여 Galinsky et al.(1998)은 탄

력적 근무제도, 보육과 돌봄 지원제도, 휴가와 휴직제도, 경제적 지원제도, 사회공헌

활동, 일가정양립과 관련된 스트레스 관리와 지원, 경영혁신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족친화사회환경조성촉진법｣ 제2조 3항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가족친화정책은 탄력

적 근무제도, 자녀양육과 교육 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가족

친화적인 문화조성 등으로 구성된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b). 즉 대부분의 학자

들과 문헌에서는 유연근무제를 가족친화정책의 일부로 보고 있다. 가족친화정책의 효

과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과 함께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즉 가족친화정책은 

결근을 줄이고 더욱 유능한 직원의 선발을 가능하게 함으로 조직의 생산성을 증가시

킨다고 주장된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친화정책으로 인해 조직의 관리 비용이 증가하

고, 자녀가 없는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다고도 주장된다(Clifton & Shepard, 2004).

2. 유연근무제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에서 발행된 Workplace Flexibility 

2010에서는 유연근무제(flexible work arrangements)를 일정한 방식에서 일하던 

시간 혹은 장소를 바꾸는 근무구조의 변화라고 정의한다. 유연근무제의 유연성

(flexibility)은 근무 일정의 유연성, 근무 시간(양)의 유연성, 근무 장소의 유연성 등 

세 가지의 의미를 포함한다. 첫째, 근무 일정의 유연성(flexibility in the 

scheduling)은 탄력근무제(시차출퇴근제), 집중근무제, 교대제근무 등과 같이 주당 

근무시간은 일정하지만 출퇴근시간이나 업무일정은 유연하게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

다. 둘째, 근무 시간(양)의 유연성(flexibility in the amount)은 시간제근무와 같이 

일하는 근무시간 자체를 유연하게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근무 장소의 유

연성(flexibility in the place)은 정기적으로 특정 장소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재

택근무제나 원격근무제와 같이 업무 장소를 유연하게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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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인사관리연구소(CIPD: Chartered Institute of Personnel and 

Development)에서는 유연근무제를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로방식

의 유연화 혹은 근로자의 근무시간, 휴가와 같은 근무방식(working patterns)의 변

화라고 정의한다(CIPD, 2005). Papalexandris & Kramar(1997)에 의하면 유연근

무제는 시간적 정형성과 공간적 정형성을 완화하여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로써 

노동시간(flexibility in the amounts of hours), 노동방식(flexibility in the 

scheduling hours), 노동장소(flexibility in the place)의 유연성을 의미한다(한국

여성정책연구원, 2011a). 즉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에게 기존의 근무시간과 장소와는 

다른 선택이 가능하도록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이다(Lambert et al., 2008; McNall 

et al., 2010). 우리나라의 유연근무제는 정형화된 근무형태에서 탈피하여 출･퇴근 

시간, 근무장소, 고용형태 등을 다양화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조직관리 전략

을 의미한다. 좁게는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의 다양화에서부터, 넓게는 근무복장, 근

무방식 등 근무문화(culture)의 유연화도 포함하는 개념이며 지식정보사회화의 흐름

에 맞추어 직무수행에 따르는 시･공간적 제약을 최소화하는 것을 뜻한다(안전행정부, 

2010c). 이러한 문헌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유연근무제를 “조직구성원들에게 근

무 시간, 장소, 형태 등의 유연성 및 다양성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정의한다. 

우리나라의 유연근무제는 초기에는 5개 분야(근무형태, 근무시간, 근무장소, 근무

방법, 근무복장)를 기준으로 9개 세부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유연근무제가 활성

화되면서 근무방법(집중근무제)과 근무복장(유연복장제)은 삭제되고, 총 3개 분야, 7

개 세부유형으로 분류하였다(안전행정부, 2010a). 우선, 근무형태(type)에 따라 시간

제근무로 분류하며, 근무시간(time)에 따라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집약근무

제, 재량근무제로 구분한다. 그리고 근무장소(place)에 따라 재택근무제와 스마트워

크제로 분류한다(<표 1> 참조). 

첫째, 근무형태(type)에 따른 시간제근무(part-time work)는 전일제(full-time)

보다 짧은 시간(주 15-35시간)동안 근무하는 제도이다. 시간제공무원을 지정한 경우,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시간제 계약직공

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다. 시간제근무가 가능한 공무원의 종류는 일반직, 기능직, 별

정직, 계약직(정무직은 제외) 공무원으로 직위와 계급의 제한은 없다. 

둘째, 근무시간(time)에 따른 시차출퇴근제(혹은 탄력근무제, flex-time)는 1일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의 근무시간을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출･퇴근시간을 결정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근무시간은 공동 근무시간대(core time)와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탄력적 시간대(flexible time)로 운영한다. 오전 7:00부터 10:00까지 가급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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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단위로 출근유형을 정하고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0분 단

위로 출근유형을 세분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근무시간선택제(alternative work 

schedule)은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

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근무시간이 매일 다를 수는 있으나, 주 40시간, 

주 5일을 준수하여 반드시 근무해야 하며, 1일 근무 가능시간대가 6:00-24:00으로 

공동근무시간대를 설정하여 반드시 이 시간에는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집약

근무제(compressed work)는 주 40시간 근무제를 준수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1주일의 근무일을 5일 미만으로 하는 제도이다.3) 이는 주로 매일 출근

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는 업무에 적용이 가능하다. 재량근무제(discretionary work)

는 실제 근무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관과 공무원 개인이 별도로 정한 시간을 근무시간

으로 하여 근무한다. 주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여 업무 수행방법, 시

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에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근무장소(place)에 따른 유연근무제는 국민과 대면접촉이 거의 없는 

업무, 결재･보고가 적은 독립성이 강한 업무, 기관 간 업무협조가 적어 조직운영의 독

립성이 높은 업무, 업무 실적 평가의 계량화가 용이한 업무, 현장에서 행정처리가 이

루어지는 조사와 단속 업무 등에 적용가능하다. 재택근무제(at home work)는 정보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집에서 수행하는 형태이며, 스마트워크제

(smart work)는 주거지 근처의 지정된 장소인 스마트오피스에서 수행하는 형태이다. 

스마트워크제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다양한 환경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스마트워크는 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

는 방안으로도 유용하지만 무엇보다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업무방식이다. 이를 통해 조직 구성원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자발적인 

업무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주인의식이 유발되어 조직의 비전을 이끌어 가는데 기여

할 수 있는 업무형태이다(고용노동부, 2014). 스마트워크에 대한 정의는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2011)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유연한 근무형태”로 정의하며, 한국정보화

진흥원(2010)에서는 “ICT를 이용하여 시간･장소에 제약 없이 누구와도 함께 네트워

크상에서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방식”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0)에서는 “정

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동료 직원들과 원활하게 협업하고 

끊임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 형태, 혹은 이를 가능케 하는 환경”으로 정의한다. 이

3)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근무시간선택제와 기본 개념은 동일하나, 주 40시간을 5

일 미만동안 근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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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스마트워크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고정된 사무실을 벗어나 

다양한 업무에 적합하도록 언제 어디서나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라고 보고 있다(고용

노동부, 2014 재인용).

<표 1> 유연근무제의 유형

구 분 유 형 개   념
대상 업무  및

정책고객(예시)

근무
형태

(type)

① 시간제근무
(Part-time 
work)

‣ 전일제(full-time)근무 보다 짧은 시간
을 근무

･모든 업무

근무
시간

(time)

② 시차출퇴근제
(Flex-time 
work)

‣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체제를 유지
‣ 출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7:00-10:00)

･모든 업무
･육아부담자 등

③ 근무시간선택제
(Alternative 
work schedule)

‣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율 조정
(자유롭게 출･퇴근시간을 조정)

･연구직
･육아부담자 등

④ 집약근무제
(Compressed 
work)

‣ 총 근무시간(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집약근무로 보다 짧은 기간 동안(5일 미
만) 근무
  * 예: 1일 10시간 근무 시 4일만 출근

･연구직

⑤ 재량근무제
(Discretionary 
work)

‣ 기관과 공무원 개인이 별도 계약에 의
해 주어진 프로젝트 완료시 이를 근무시
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연구직
･국방홍보영화, KTV 프
로그램 제작 등

근무
장소

(place)

⑥ 재택근무제
(At-home work)

‣ 부여받은 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수행

･개별･독립적 수행이 가
능한 업무(소청･징계검
토 등)
･장애인, 육아부담자 등 ⑦ 스마트워크제

(Smart work)

‣ 주거지 인접지의 원격근무용 사무실(스
마트오피스)에 출근하여 근무

‣ 모바일기기를 이용, 사무실이 아닌 장
소에서 근무(모바일 근무)

･주차･시설관리, 통계조
사, 식의약품감시업무 등 

자료: 안전행정부(2010b) 재구성. 

3. 직무만족

자신의 직무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인(Weiss et al., 1967; Scandura & 

Lankau, 1997) 직무만족(job satisfaction)은 조직 행태와 관리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다. Locke(1976)는 직무만족을 개인이 직무를 평가하거나 직무를 통해

서 얻게 되는 경험을 평가함으로써 얻어지는 유쾌하거나 긍정적인 정서적 감정 상태

라고 말한다. 즉 직무만족은 직무의 여러 요소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여 지니게 된 직

무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Robbins & Judg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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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oom(1964)은 직무만족을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무 및 역할에 대한 개인의 감성적 

방향(affective orientations)으로 본다. Porter et al.(1974)은 직무만족을 실제로 

얻는 보상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을 초과한 정도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보상은 

내재적 보상과 외재적 보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재적 보상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도전감, 인정, 책임감, 경력과 기회, 발전 등으로부터 얻게 되는 성취감이나 자아실현

을 경험하도록 하여 조직구성원에게 내재적인 직무만족을 가져다준다. 외재적 보상은 

주로 조직과 상사로부터 주어지는 보상으로 임금, 승진, 고용안정, 작업환경 등의 외

재적 직무만족을 가져온다. 

이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을 “조직구성원이 성취감, 업무, 보상, 승진, 작업환경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직무에 대해 느끼는 감정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내재적 직무만족

과 외재적 직무만족으로 구분한다. 내재적 직무만족은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만족’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성취감, 인정, 책임, 승진의 기회 등 직무의 내재적 특

성을 갖는다. 외재적 직무만족은 직무 외재적인 특성으로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

키는데 있어서 ‘불만족’을 극복할 수 있는 요인으로 개인생활, 봉급, 작업조건, 지위, 

직무의 안정성, 대인관계 등 환경과 연관된다. 조직에서 이러한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

으면 구성원들은 조직을 이탈하거나, 성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이학종･박헌

준, 2011; 김병섭 외, 2008).

4. 유연근무제와 직무만족 간의 관계

유연근무제와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유연근무제의 종류, 

활용 대상자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주장한다. 어떤 연구들은 유연근무제가 직무만족

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주장하는 반면,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는 조사대상과 유연근무제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집단 내에서도 유연근무제의 종류에 따라 직무만

족에 주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유연근무제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가운데 Balterss et al.(1999)은 탄력근무제와 집약근무제가 

직무만족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Allen(2001)은 유연근무제가 직무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직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Scandura & 

Lankau(1997)에 의하면, 탄력근무제를 인지한 여성 관리자가 남성보다 높은 직무만

족을 보였으며, 남성들은 탄력근무제의 인지와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의 직무만족을 

나타냈다. 즉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높은 여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높은 직무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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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준다.

반면 유연근무제의 활용에 따라 직무만족의 차이가 없거나, 혹은 직무만족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Saltzstein et al.(2001)는 1991년 미 

연방공무원을 연령, 자녀의 유무, 결혼상태, 배우자의 고용상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였다.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된 공무원 집단에서 집약근무제는 직무만족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재택근무제는 직무만족에는 긍정적 영향을, 시간제근무는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Pierce & Newstrom(1983)에 

의하면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의 성과, 결근률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직

무만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고용노동부, 2010). 

McGuire & Liro(1986)는 탄력근무제를 활용하는 집단이 미활용집단보다 작업환경

에 관해 높은 만족도를 가지지만, 직무만족과 인지된 생산성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Facer & Wadsworth(2008)는 시정부에서 집약근무제를 활용한 공무원

들의 직무만족과 활용하지 않은 공무원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국내에서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연근무제가 직무만족에 주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우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1a)은 유연근무제를 활용

한 취업 부모의 직무만족도가 증가한다고 보았고, 황순옥･한상일(2013)은 유연근무

제에 관해 긍정적인 이해를 하는 직원의 업무성과가 높은 것으로 주장한다. 우리나라

의 시차출퇴근제와 스마트워크제에 관한 연구 가운데 한국조세연구원(2012)은 시차

출퇴근제와 스마트워크제를 경험한 직원의 활용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권태희(2010)는 시차출퇴근제가 직장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

한다. 여성가족부(2010)의 민간기업에 관한 연구에서는 시차출퇴근제가 가장 활용 

비율이 높고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스마트워크제의 경우, 현장 영업

직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과 비용이 감소된 것으로 설

명한다. 스마트워크제는 또한 현장 직원에 대한 권한위임을 증가시켜 개인의 직무만

족도를 향상시킨다고 주장된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1). 즉 시차출퇴근제와 스마

트워크제는 작업조건과 환경(외재적 직무만족)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의 권한과 책임

을 증가시켜(내재적 직무만족), 직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것으

로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시차출퇴근제와 스마트워

크제가 직무만족에 주는 영향에 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4) 

4) 이 연구의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시간제근무의 경험자는 1명, 근무시간선택제는 2명, 

재택근무제는 1명에 불과하여 경험적 분석을 위해 적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래서 유연근무제 가운데 활용도가 가장 높으며, 이 분석에서도 비교적 다수의 직원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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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했던 공무원일수록 직무만족이 높을 것이다.

<가설 1-1>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했던 공무원일수록 내재적 직무만족이 높을 것이다.

<가설 1-2>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했던 공무원일수록 외재적 직무만족이 높을 것이다.

<가설 2> 스마트워크제를 활용했던 공무원일수록 직무만족이 높을 것이다. 

<가설 2-1> 스마트워크제를 활용했던 공무원일수록 내재적 직무만족이 높을 것이다.

<가설 2-2> 스마트워크제를 활용했던 공무원일수록 외재적 직무만족이 높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개념 틀(conceptual framework)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유연근무제와 직무만족 간의 개념 틀

시차출퇴근제

스마트워크제

직무스트레스

일-가정 갈등

자녀수, 근무기간

직무만족(내재적, 외재적)

5.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

Albanese & Fleet(1983)은 직무만족이 직무수준이나 직무환경에 대한 태도 또는 

이들 태도의 집합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직무만족도의 수준이 직무자체의 속

성, 임금수준, 승진의 기회, 감독수준, 동료수준 등과 같은 다중차원의 요소들에 의해

서 결정된다고 보았다(이환범･이수창, 2006). Porter & Steers(1973)은 직무만족의 

구성요인을 조직전체요인, 작업환경요인, 직무내용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조직전체요

인으로는 급료, 승진기회, 회사정책과 절차를 제시하였으며, 작업환경요인으로는 감

독의 스타일, 참여적 의사결정, 동료와의 관계, 작업 조건을, 직무내용요인으로 역할

모호성, 역할갈등, 잠재능력 및 개인적 특성요인을 제시하였다(정재명, 2010). 선행

한 것으로 판단되는 시차출퇴근제와 스마크워크제를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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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근무

기간, 자녀 수), 조직적 특성(직무스트레스), 가족적 특성(일-가정 갈등)을 살펴본다.

Greenberg & Baron(1993)에 의하면 개인적 요인은 직무만족과 밀접하게 관련

된다. Dodd & Pesci(1977), Davis & Newstom(1985)은 개인적 특성을 대표하는 

요인의 하나로 근무기간을 제시한다. 대체로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무만족에는 긍정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자녀 수와 직무만족의 관계에 있어서 Gutek 

et al.(1991)은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더 많은 집안일, 양육시

간을 요구하게 되어 이직의도와 강한 상관관계를 맺는다고 본다. 즉 가족의 요구와 자

녀 양육이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불어 이직의사까지 고려하게 되는 

요인이라 본다(최수찬 외, 2006). 따라서 자녀 수가 많을수록 직무만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으로, Margolis et al.(1974)은 직무스트레스(job stress)를 개인의 심리적･
생리적 항상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과잉업무,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열악한 작업조건, 

개인에게 위협을 주는 직무환경 등에 의해 유발되는 부정적 결과로 정의한다(이환범･
이수창, 2006).5) 또한 Cooper & Marshall(1976)은 직무스트레스를 특정한 직업과 

관련된 과다 업무, 역할 갈등, 열악한 작업환경과 같은 부정적인 환경적 요인 또는 스

트레스 요인이라고 정의한다. McGrath(1976)는 조직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필연적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스트레스는 개인의 건강과 업무성과를 

저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

한다.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체로 직무스트레스가 직

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주장된다(김구, 2005; 이승로･박상일, 2006; 

황경열･소혜정, 20006). 그러나 인지적 요인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직무스트레

스가 많을수록 직무만족이 낮아진다는 전통적인 견해는 도전을 받고 있으며, 직무스

트레스를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직무만족도가 달라진다는 견

해도 제시되고 있다(McGrath, 1976; 옥원호･김석용, 2001). 

마지막으로, 일-가정 갈등(work-family conflict)은 역할갈등의 형태로서 하나의 

역할이 다른 역할 요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Greenhaus & Beutell(1985)은 일

-가정 갈등을 직장과 가정이라는 두 생활영역에서의 역할 압력이 몇 가지 측면에서 

5) 직무스트레스는 1950년대 중반 Selye가 일반적응징후(GAS: general adaptation 

syndrom)라는 개념을 발표하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그리고 1970

년대 이후 스트레스가 조직구성원의 직무행동(직무만족, 결근, 이직의도, 수행실적 등)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였다(Cohen, 1980; 송대현 외,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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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갈등으로 정의한다(Facer & Wadsworth, 

2008). 즉 일-가정 갈등은 직장역할 때문에 가정역할의 수행이 어렵거나 가정역할 때

문에 직장역할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발생한다(Frone et al., 1992; 이요행 외, 

2005). 일-가정 갈등 가운데 일→가정 갈등(work-to-family)은 직장역할 때문에 가

족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생기며, 가정→일 갈등(family-to-work)은 가족 

역할 때문에 직장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생긴다(Greenhaus & Beutell, 

1985; 최수찬 외, 2006; 송다영 외, 2010). 이러한 일-가정 갈등은 직장과 가정의 영

역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무만족, 직무몰입, 이직의도,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Parasuraman et al., 1992; 강혜련･임희정, 2000; 

강혜련･최서연, 2001; 최수찬 외, 2006). 일-가정 갈등은 직무에 대한 열정을 떨어뜨

리고,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Ⅲ. 우리나라의 유연근무제 현황

우리나라의 유연근무제는 정형화된 근무형태에서 탈피하여 출･퇴근 시간, 근무장

소, 고용형태 등을 다양화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조직관리 전략을 의미한다

(안전행정부, 2010b). 안전행정부(2014)에서는 정부기관에서는 유연근무제를 공무

원의 권리로 인정하여 적극 실시하되,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각급 행정기관장은 유연근무 이용자가 근무성적평

정, 전보,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각 기관별로 부

서의 기능, 개인별 업무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 유연근무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관리하여 유연근무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행정부, 2014).6) 

유연근무제는 유연근무제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및 불이익 금지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을 규정하는 ｢국가공무

원법｣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시간선택제근

무 전환 등), 원격근무제를 규정하는 ｢전자정부법｣ 제32조 제2항(전자적 업무수행 

등),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제4항에 근거하고 있다(안전행정부, 2014). 안전행

정부는 2010년 2월 11일 유연근무제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5개 분야(근무

6) 유연근무제의 세부 운영지침은 기관별로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마련, 시행한다(안전행정

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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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근무시간, 근무장소, 근무방법, 근무복장), 9개 유형 유연근무제의 도입과 활성

화 방안을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5월부터 7월까지 23개 기관 1,238명을 대

상으로 유연근무제가 시범 실시되었다. 이어 2010년 7월 23일 「유연근무제 운영지

침」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 8월부터 유연근무제가 전면 실시되었다(안

전행정부, 2010a; 2011; 2012).

중앙부처에서의 유연근무제 유형별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2월 현재 가장 

이용률이 높은 것은 시차출퇴근제(16,447명, 89.2%)이며, 다음으로 근무시간선택제

(1,640명, 8.9%), 스마트워크제(1,442명, 7.8%), 시간제근무(570명, 3.1%) 등이 활

용되고 있다. 시차출퇴근제가 유연근무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경향은 2010년부터 유지되었는데, 그 비율은 2011년에 95.1%로 정점에 이른 

후 차츰 낮아지고 있다. 이는 시차출퇴근제를 이용하는 직원의 수가 적어진 이유라기

보다는 시간제근무, 근무시간선택제, 스마트워크제를 이용한 직원이 증가한 결과이

다. 특히 근무시간선택제와 스마트워크제의 이용 직원은 2013년 이후 대폭 증가하였

는데, 이는 세종시 정부청사에 직원이동이 거의 마무리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014

년 11월 현재 전국의 스마트워크센터 수는 16개소에 이른다(스마트워크센터 홈페이

지). 시간제근무의 경우, 2013년 9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

해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고, 2014년부터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을 선발하기 시작하여 2017년까지 약 4,000명이 채용될 예

정이다(국회입법조사처, 2013). 유연근무제의 나머지 유형인 집약근무제, 재량근무

제, 재택근무제의 이용비율은 1%도 되지 않아 아직은 확산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

로 보인다(<표 2> 참조).

<표 2> 중앙부처 유연근무제 이용현황
단위 : 명(%)

연도 시간제
근무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계시차
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제

집약
근무제

재량
근무제

재택
근무제

스마트
워크제

2010.12 43
(0.8%)

5,061
(92.9%)

67
(1.2%)

15
(0.3%)

0
(0.0%)

177
(3.3%)

84
(1.5%)

5,447
(100%)

2011.12 57 
(0.6%)

9,094 
(95.1%)

103 
(1.1%)

13 
(0.1%)

0 
(0.0%)

115 
(1.2%)

184 
(1.9%)

9,566
(100%)

2012.05 46
(0.5%)

9,067
(93.5%)

130
(1.3%)

17
(0.2%)

0
(0.0%)

86
(0.9%)

347
(3.6%)

9,693
(100%)

2013.12 570
(3.1%)

16,447
(89.2%)

1,640 
(8.9%)

36
(0.2%)

4
(0.0%)

115
(0.6%)

1,442
(7.8%)

18,443
(100%)

자료: 안전행정부(2010c; 2011; 2012; 2013)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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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1. 연구 설계와 인구통계학적 특성

이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스마트워크제) 활용, 종속변수

는 직무만족, 통제변수로 개인적 특성(근무기간, 자녀 수), 조직적 특성(직무스트레

스), 가족적 특성(일-가정 갈등)을 설정하였다. 유연근무제는 안전행정부(2010b)에서 

유형화한 3개 분야 7개 유형인 시간제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집약근무

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스마트워크제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어 설문조사결과의 분석이 가능한 시차출퇴근제와 스마트

워크제만을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은 내재적 

직무만족과 외재적 직무만족으로 구성하였다. 내재적 직무만족은 ① 업무 ② 보직 ③ 

업무의 자율성 ④ 일을 통한 인정감 ⑤ 일을 통한 성취감으로 구성하며, 외재적 직무

만족은 ① 보수 ② 후생복지 ③ 승진 ④ 사무실 근무환경으로 구성하였다(안전행정부, 

2006).

조직적 특성인 직무스트레스의 경우 Weiman(1978)의 설문을 사용하였는데, 그

는 설문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1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① 권

한부재 인식, ② 업무의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③ 승진기회에 대한 정보부족, ④ 업무

과중 인식, ⑤ 타인들의 상충된 요구를 본인 스스로 해결하기 불가능하다는 인식, ⑥ 

업무수행자격 미비 인식, ⑦ 업적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무지, ⑧ 업무수행 정보수집 

불가 인식, ⑨ 직장 내 본인에 대한 비수용 인식, ⑩ 본인의 직속상관에 대한 영향력 

부재, ⑪ 동료들의 본인에 대한 기대의 이해 부족, ⑫ 수행할 업무의 양과 질의 상충, 

⑬ 직장과 가정생활의 상충 등이다. 응답문항은 Likert의 5점 척도를 사용하여 “1=전

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

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가족적 특성인 일-가정 갈등은 홍승아 외(2008)에서 사용한 설문문항을 바탕으로 

일이 가정에 끼치는 영향(일→가정 갈등), 가정이 일에 끼치는 영향(가정→일 갈등), 

일과 가정 서로 끼치는 영향(일↔가정 갈등)으로 총 10문항을 구성하였다.7) 응답문항

7) 이 문항은 미국의 가족과 일 연구소(Families and Work Institute)가 2002년에 실시한 전

국 노동력 실태조사(National Study of Changing Workforce),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의 일+생활센터(Centre for work+life)에서 2007년에 작성한 오스트레일리아 일

-생활 지수(Australian Work and Life Index), 2005년 국제사회조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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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Likert의 5점 척도를 사용하여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일-가정 갈등이 높고, 일-가정 양립이 

낮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유연근무제가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안전행정부, 그리고 유

연근무제의 활용이 비교적 용이한 연구직 직원으로 대부분 구성된 농촌진흥청의 공무

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9월 24일부터 10월 29

일까지였으며, 연구자가 우편으로 설문지를 배포한 뒤 직접 방문 수거 혹은 우편 수거

의 방법을 활용하여 회수하였다. 안전행정부는 200부를 배포하여 104부(52%)를 회

수하였으며, 농촌진흥청은 320부를 배포하여 310부(96.8%)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설문지 5부를 제외하고, 총 409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성별 분포에

서 남성은 323명(66.3%), 여성은 85명(33.7%)이며, 결혼 분포에서 미혼이 38명

(9.4%), 기혼이 368명(90.6%)이다. 즉 남성공무원과 기혼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녀 수의 분포에서 2명이 233명(57.0%)으로 절반을 차지하

며, 다음으로 1명이 76명(18.6%), 0명이 52명(52.7%), 3명이 39명(9.5%), 4명이 2

명(0.5%) 순이다. 직종의 분포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일반직(371명, 94.4%)을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의 분포8)에서 있어서 안전행정부의 경우 5급(36.5%), 

6급(32.3%)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농촌진흥청의 경우 연구사/지도사(49.3%) 및 연구

관/지도관(19.36%)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에서 사용된 문항들이다(Galinsky & 

Johnson, 1998; Pocock et al., 2007; 장수정 외, 2009 재인용). 33

8) 안전행정부와 농촌진흥청의 직급체계의 차이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설문문항이 다르게 구

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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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9)

단위 : 명(%)

조사대상자의 유연근무제의 활용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응답자 

409명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103명(25.2%)이며, 활용한 경

험이 없는 공무원은 306명(74.8%)이다.10) 유연근무제의 유형별 활용도를 살펴보면, 

시차출퇴근제(49.1%)와 스마트워크제(47.4%)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편중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표 4> 유연근무제 활용의 유형
단위 : 명(%)

9) 항목별 합계가 동일하지 않은 것은 조사대상자가 설문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결측값 때문이다. 

10)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 중에는 두 가지 이상의 유형근무제 유형을 이용

한 직원도 있다. 

항목 전체 항목 전체

성별
남 323(79.2%)

직급

고위공무원 7(1.7%)
여 85(20.8%) 과장 47(11.7%)

결혼
미혼 38(9.4%)

4급 3(0.7%)
기혼 368(90.6%)

4.5급 16(4.0%)

자녀 수

0명 52(12.7%)
5급 35(8.7%)

1명 76(18.6%)
6급 61(15.1%)2명 233(57.0%)
7급 19(4.7%)3명 39(9.5%)

4명 2(0.5%) 8급 1(0.2%)

직종

일반직 371(94.4%) 9급 1(0.2%)
특정직 4(1.0%)

연구관/지도관 59(14.6%)
기능직 4(1.%)

연구사/지도사 152(37.7%)별정직 2(0.5%)
기타 2(0.5%)기타 11(2.8%)

합계 409(100%)

항목 전체

활용 여부
활용 103(25.2%)

미활용 306(74.8%)

유형

시간제근무 1(0.9%)

시차출퇴근제 56(49.1%)

근무시간선택제 2(1.8%)

재택근무제 1(0.9%)

스마트워크제 5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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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이 연구에서는 척도 순화과정을 통해 일부항목을 제거하였다.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요인분석에서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

였으며,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해 직교회전방식을 채택하였다. 종속변수인 직무

만족의 요인분석 결과, 다음 <표 5>와 같이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내재적 

직무만족(고유값 3.147, 설명력 39.343%)은 문항 10, 9, 5, 8, 6으로 구성되며, 외재

적 직무만족(고유값 2.237, 설명력 27.966%)은 문항 3, 2, 4로 구성되었다. 문항 7

(“나는 사무실 근무환경에 만족한다”)은 외재적 직무만족에 속해야 하나 내재적 직무

만족으로 잘못 적재되었으며, 공통성의 값도 0.403로 낮아 변수를 제거하여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설문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내재적 직무만족을 측정하는 5개 문항의 신뢰도는 0.860로 나타났으

며, 외재적 직무만족을 측정하는 3개 문항의 신뢰도는 0.780로 신뢰수준을 저해하는 

항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항목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5> 직무만족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3. 가설 검증

유연근무제 활용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내재적 직무만족과 외재적 직무만족

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우선, 시차출퇴근제와 스마트워크제로 구

성된 모델1에서 스마트워크제만이 내재적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t=-3.542). 시차출퇴근제와 스마트워크제 이외에 근무기간, 자녀수 등의 

측정문항
요인

적재값

고유값
(분산
비율)

Cronba
ch's α

내재적 
직무만족

10. 나는 일을 통해 얻는 성취감에 대해 만족한다.
 9. 나는 일을 통해 얻는 인정감에 대해 만족한다. 
 5. 나는 내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만족한다. 
 8. 나는 직무와 관련된 결정권한(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6. 나는 현재 나의 보직에 대해 만족한다.

0.875
0.827
0.782
0.683
0.677

3.147
(39.343)

0.860

외재적 
직무만족

 3. 나는 속한 조직의 복지후생제도에 만족한다.
 2. 나는 현재 내가 받고 있는 보수 정도에 만족한다.
 4. 나는 현재 직장의 승진기회와 정도 등에 만족한다.

0.849
0.776
0.772

2.237
(27.966)

0.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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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이 포함된 모델2에서도 스마트워크제만이 내재적 직무만족에 부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3.089). 인구통계학적인 특성과 함께, 직무

스트레스와 일-가정 갈등 등의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델3에서 유연근무제 활용이 종

속변수인 내재적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 결과, F값=10.478, p=0.000으로 

유의수준(p<0.01)하에서 회귀모형을 14.8% 설명하고 있다.11) 시차출퇴근제는 내재

적 직무만족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t=-0.043), <가설 1-1>는 기각되었다. 또한 스마트워크제는 내재적 직무만족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t=-2.583), <가설 2-1 : 스마트워크제를 활용했

던 공무원일수록 내재적 직무만족이 높을 것이다>도 기각되었다. 내재적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조직적 특성인 직무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t=-5.157), 가정

→일 갈등은 내재적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t=-1.668)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적 특성 중 근무기간은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았으며(t=-0.611), 자녀 수도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t=0.923). 그리고 일→가정 갈등도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0.625). 

다음으로, 시차출퇴근제와 스마트워크제로 구성된 모델4에서 스마트워크제만이 

외재적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4.460). 시차출퇴근

제와 스마트워크제 이외에 근무기간, 자녀수 등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이 포함된 모

델5에서는 스마트워크제가 외재적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t=-3.398), 이와 함께 근무기간이 외재적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t=4.240). 인구통계학적인 특성과 함께, 직무스트레스와 일-가정 갈등 

등의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델6에서 유연근무제 활용이 종속변수인 외재적 직무만족

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 결과, F값=7.642, p=0.000으로 유의수준(p<0.01)하에서 

회귀모형을 10.9% 설명하고 있다.12) 유연근무제 중 시차출퇴근제는 외재적 직무만

족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t=0.716) 

<가설 1-2>는 기각되었다. 스마트워크제는 외재적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

(t=-2.98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2 : 스마트워크제를 활용했던 공무원일

수록 외재적 직무만족이 높을 것이다>도 기각되었다. 외재적 만족에 영향을 주는 조

11) Durbin-Watson은 2.026으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12) Durbin-Watson은 2.159으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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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적 특성인 직무스트레스는 외재적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t=-2.736)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적 특성인 일→가정 갈등은 부정적인 영향(t=-2.25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일 갈등은 긍정적인 영향(t=2.54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근무기간도 기간이 길수록 외재적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3.586). 그러나 자녀 수는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0.365). 

<표 6> 유연근무제 활용이 내재적, 외재적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주: *ｐ < 0.10, **ｐ < 0.05, ***ｐ < 0.01; 괄호 안은 t값을 의미함.

유연근무제 활용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 직무만족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시차출퇴근제와 스마트워크제로 구성된 모델7에서 스마트워

크제만이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4.409). 시차출퇴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내재적 직무만족 외재적 직무만족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모델6

시차출퇴근제
-0.062
(-0.430)

-0.050
(-0.346)

-0.006
(-0.043)

0.121
(0.842)

 0.144
(1.029)

0.101
(0.716)

스마트워크제
-0.512

(-3.542)***
-0.458

(-3.089)***
-0.372

(-2.583)***
-0.638

(-4.460)***
-0.489

(-3.398)***
-0.435

(-2.985)***

근무기간
0.044

(1.265)
-0.022
(-0.611)

0.142
(4.240)***

0.128
(3.586)***

자녀 수
0.037

(0.886)
0.036

(0.923)
 0.012
(0.309)

0.015
(0.365)

직무스트레스
-0.594

(-5.157)***
-0.319

(-2.736)***

일→가정 갈등  
0.054

(0.625)
-0.196

(-2.255)**

가정→일 갈등
-0.194

(-1.668)*
 

0.298
(2.540)**

상수
0.078
(1.372)

-0.170
(-1.088)

1.892
(5.432)***

0.070
(1.249)

 -0.539
(-3.563)***

0.227
(0.643)

수정된 R2 0.026 0.029 0.148 0.045 0.086 0.109

F 6.355*** 3.951***  0.478*** 10.326*** 10.322***  7.642***

Durbin- 
Watson

2.049 2.054 2.026 2.095 2.12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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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제와 스마트워크제 이외에 근무기간, 자녀수 등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이 포함된 

모델8에서는 스마트워크제가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3.263), 이와 함께 근무기간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t=4.620). 인구통계학적인 특성과 함께, 직무스트레스와 일-가정 갈등 등의 통제

변수를 포함한 모델9에서 유연근무제 활용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 결과, 

F값=26.205, p=0.000으로 유의수준(p<0.01)하에서 회귀모형 31.5%를 설명하고 있

다.13) 유연근무제 중 시차출퇴근제는 직무만족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p=1.004) <가설 1>은 기각되었다. 스마트워크제는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t=-2.507)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 : 스마트워크

제를 활용했던 공무원일수록 직무만족이 높을 것이다>도 기각되었다. 직무만족에 영

향을 주는 조직적 특성인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8.358). 그리고 근무기간이 기간이 길수록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2.217). 하지만 자녀 수와 일-가정 갈등은 통계적 유의수

준 하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0.986, t=0.266, 

t=-1.257). 

<표 7> 유연근무제 활용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13) Durbin-Watson은 2.159으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직무만족

모델7 모델8 모델9

시차출퇴근제
0.032

(0.360)
0.049

(0.569)
0.078

(1.004)

스마트워크제
-0.391

(-4.409)***
-0.289

(-3.263)***
-0.199

(-2.507)**

근무기간
0.095

(4.620)***
 0.043

(2.217)**

자녀 수
0.025

(0.988)
0.021

(0.986)

직무스트레스
-0.532

(-8.358)***

일→가정 갈등
0.013

(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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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ｐ < 0.10, **ｐ < 0.05, ***ｐ < 0.01; 괄호 안은 t값을 의미함.

시차출퇴근제와 스마트워크제의 활용이 내재적 직무만족과 외재적 직무만족, 그리

고 전체적인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시차출퇴근제는 내재적 직무만족과 외재적 직무만족, 그리고 전체적인 직무만족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스마트워크제는 가설과는 달리 내재적 직무만족과 

외재적 직무만족, 그리고 전체적인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연근무제가 직무만족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Balterss et al.(1999), Allen(2001), Scandura & Lankau(1997), 홍승아 외

(2011a), 황순옥･한상일(2013), 한국조세연구원(2012), 권태희(2010), 여성가족부

(2010),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11)의 분석결과와는 차이가 있으며, 오히려 유연근무

제가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는 Saltzstein et 

al.(2001), Pierce & Newstrom(1983), McGuire & Liro(1986), Facer & 

Wadsworth(2008)의 분석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확대 해석하여, 모든 형태의 유연근무제가 공공기관 직원들의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주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왜 시차출퇴근

제와 스마트워크제가 직원의 직무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인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반드시 유추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은 

제도의 정착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아직 제도 도입의 

초기단계이므로 비공식적일지라도 인위적인 제도의 정착(시차출퇴근제와 스마트워크

제 활용 직원의 할당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비자발적인 상황 하에서 직원의 

거부감이 오히려 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제도가 

갖는 영향력의 미비를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직원이 어차피 오전 8

시 경에 출근하는 상황에서 출근시간을 8시로 변경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정시퇴근이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퇴근시간이 5시

로 변경되는 것 또한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스마트워크제의 경우, 단독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공공기관의 업무특성 상 별개

가정→일 갈등
-0.080

(-1.257)

상수
3.484

(100.233)***
3.048

(32.978)***
4.755

(24.721)***

수정된 R2 0.042 0.097 0.315

F 9.795*** 11.668***  26.205***

Durbin-Watson 1.965 1.98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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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물리적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오히려 직원들의 만족도를 낮출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스마트워크제로 인해 다른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짐에 

따라 직무만족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집단적 공

직문화에서 동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단절시키는 스마트워크제는 오히려 직무만족

을 줄일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동료들과의 단절은 직원들의 불안감, 소외감을 

오히려 높일 수도 있으며, 특히 상급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단절로 인해 평가, 승진 등

에서의 불이익을 염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14) 

Ⅴ. 결론

가족친화정책의 강화로 인해 앞으로 유연근무제가 우리나라의 공직사회에 꾸준히 

확산된다고 할 때, 유연근무제의 효과성에 관한 평가 또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 직원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도록 유연근무제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선행연구에 바탕으로 두고 시차출퇴근제, 스마트워크제 등의 유연근무제

가 공공기관 직원들의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였

다. 하지만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가설과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시차출퇴근제의 

경우에는 직무만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스마트워크제의 경우 오

히려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이 연구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유연근무제와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유연근무제의 종류, 활용 대상자에 따라 실제로 다양한 결과를 보여준

다. 어떤 연구들은 유연근무제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주장하는 반면,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유연근무제가 갖는 중요한 목표의 하나는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을 높임으로서 결

과적으로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적어도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유연근무제의 두 유형인 시차출퇴근제와 스마트워크제

의 경우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유연근무제는 공공부문에만 국

한된 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유연근무제는 민간부문에 확산될 때 더욱 큰 사회적 효과

14) 보다 다양한 분석대상에 관한 연구와 함께, 향후 이러한 분석결과가 나온 원인에 관한 연구

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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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질 수 있다. 즉 유연근무제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때, 유연한 근로형태의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어 고용률을 높이고, 더 나아가 국가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

다.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확산을 선도하는 부문이 공공부문이라고 할 

때, 공공부문에서 유연근무제의 성패는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유연근무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제도의 보

다 세밀한 설계와 지속적인 평가, 그리고 이에 바탕을 둔 점진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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